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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4) 굴 양식용 패각걸이 로프

요약

내용 없음.

대표도

도1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굴 양식용 패각걸이 로프

[도면의 간단한 설명]

제1도는 본 발명 정면도.

제2도는 제1도의 Ⅰ-Ⅰ선 단면도.

제3도는 제1도의 Ⅱ-Ⅱ선 단면도.

제4도는 본 발명의 사용상태를 예시한 사시도.

제5도는 제4도의 “A”부분 확대 참고 사시도.

*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

1 : 합성수지제가 피복된 로프(이하, 피복로프가 약설함) 

2;2′ : 패각걸림 덧가지조

3 : 속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: 보강편

[발명의 상세한 설명]

본 발명은 굴 양식용 패각걸이 로프에 관한 것이다.

특징은 피복로프 좌우 양편으로 두편의 패각걸림 덧가지가 일체로 형성하되 그 속심재는 피아노선 및 금
속와이어등을 내재하여 사출 형성한 것으로 종래 일반로프에 죽통등을 끼워쓰거나, 손매듭을 지어 패각
을 일일이 착설하는 등의 작업 보다는 훨씬 간편한 굴 양식용 패각걸이 로프에 관한 것이다.

상기와 같은 종래 굴 양식 로프로는 재생 수지재의 일반 로프에 매듭을 지어 패각을 착설시키거나 또는 
대통을 기워 패각을 일정 간격으로 거치시키는 방법은 잔일손을 많이 요구하는 번거로운 작업으로서, 이
하 본 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를 첨부도면에 의해 알아보면 외경 5∼7mmø, 내경 2∼3mmø 굵기로 상하 
연속길이 방향으로 사출성형한 피복로프(1)의 속심재료를 P.P나 피아노선 또는 Fe,Cu,Pb,Ni,Sus 등의 금
속재로 사용하되, 전기의 피복로프(1) 좌, 우로 각 30mm간격으로 직경이 2mmø인 패각걸림 덧가지조(2;2
′)를 45°각도의 보강편(4)에 덧붙여 성형한 각 덧가지조(2;2′)마다 간격이 50∼300mm로 교차 배치하
여 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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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중 미설명부호 5는 굴 양식용 부구 고정로프, 6은 굴 껍질에 구멍을 내어 만든 종패용 패각, 7은 체
결고리, 8은 종패(굴씨)이다.

이하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로는 종패용 패각(6)을 삽치하는 방법은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살깃
처럼 생긴 덧가지조(2;2′)에 화살촉 방향부터 종패용 패각(6)을 차례로 관설하여 일정 간격으로 거치한 
패각 로프를 수하(水下)시키는 것으로 종패(8)가 크게 양식되여 패각 걸림 덧가지조(2;2′)중 상단가지
가 찢긴 경우에는 하단 가지에 얹혀지므로 덧가지조(2;2′)의 일부가 찢긴 질 경우에도 패각걺 간격이 
일정하게 유지되는 로프로서 종래 일반 로프에 종패용 패각마다 대통을 끼우거나 매듭을 지어 얹히는 방
법보다는 훨씬 간소하며, 또는 체결고리(7)로부터 피복로프(1)를 해체시켜 상단부터 차례로 패각을 유탈
시켜 낼수 있으므로 패각걸림 덧가지조(2;2′)가 손상되지 않고 반복 재사용이 가능하고 손쉽게 채굴할 
수 있는등 그 이용가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.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외경 5∼7mmø 내경 2∼3mmø 굵기로 상하 연속길이 방향 사출 성형한 피복로프(1)의 속심재료를 P.P나 
피아노선 또는 Fe,Cu,Pb,Ni,Sus등의 금속재로 사용하되, 전기의 피복로프(1) 좌.우로 각 30mm간격으로 
직경 2∼3mmø인 패각걸림 덧가지조(2;2′)를 45°각도의 보강편(4)에 덧붙여 성형한 각 덧가지조(2;2
′)마다 간격이 50∼300mm로 교차 배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굴 양식용 패각걸이 로우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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